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3.>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1항 관련)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

제한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2년

2. 휴업 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1년

3. 다른 사람에게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2년

4.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5.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북한에 나포ㆍ억류된 경

우를 포함한다)
2년

6.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2년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하거

나 항행을 한 경우

2년

비고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어업허가의 제

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날의 남

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합

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한다.


